
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2서식] <개정 2012.2.9>

발신사업체명 :

주소 :

담당자 :

팩스 : 주소 :

귀중

(우편번호 :             )

접는선

채용 결과 통보서
(  쪽)

업체명 구인등록번호 통보일 총매수

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기관으로 통

보바랍니다.

알선번호
성명 채용 미채용

생년월일 예정일 예상 임금액 미채용 사유 구체적 이유

계속 알선받을 필요성 있음[  ]               없음[  ]

업체명 (인)

작성방법

채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사유를 ‘미채용 사유 보기’에서 골라 ‘미채용 사유’란에 기입하고, 1 또는 2를 기입하는 경우 ‘구체적 

이유 보기’에서 구체적인 미채용 이유를 골라 구체적 이유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

<미채용 사유 보기>

 1. 시험 또는 면접결과 채용하지 않음

 2. 채용 또는 채용의사가 있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음

 3. 응모하지 않았음

 4. 타회사에 취업중임

 5. 연락처가 불확실함

<구체적 이유 보기>

 가. 직종, 직무내용 등이 맞지 않음

 나. 기능, 경험, 지식의 부족

 다.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

 라. 근로시간, 출퇴근시간, 잔업시간이 맞지 않음

 마. 기타

210㎜×297㎜ (인쇄용지(특급) 70g/㎡)


